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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O E C D의 무역위원회와경쟁정책위원회는기업들의반경쟁적인영업

관행과정부의반경쟁적인각종무역관련조치, 그리고각국정부의상

이한 규제조치들이경쟁적인시장의조성과공정한시장접근을저해하

는 요인이라고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위해 무역과

경쟁정책공동작업반을설치하였다. 공동작업반은시장접근과관련된경

쟁정책의적용범위, 집행절차, 그리고 적용 기준(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

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경쟁에미치는영향과규제가시장접근과경쟁에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논의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가장 많이논의된주제 중에는 “수직적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접근 및 반덤핑과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

찰을 반영하고있다.

공동작업반의수직적거래와관련된논의에서는수직적제한은경쟁

을 증진시키거나감소시키는측면이 모두 있다는점이 부각되었다. 경

쟁 증진적요소로는상호협력, 무임승차( Free -riding) 감소, 서비스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경쟁 감소적요소로는같

은 상품의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에관한최종보고서는, 회원국간의견해차이는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미국과 같이 반덤핑을 WTO 규정에 근거한

무역정책의관점에서보는 것과 일본 또는 한국과같이약탈적가격에

대한분석에근거한경쟁정책의관점에서보는것)로부터비롯됨을설

명하고이는분석적인방법으로는해결될수 없음을확인하고있다. 경



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관행

으로외국기업이시장접근에제한을받는경우, 국내경쟁법에따른구

제절차 문의방법과국가차원의법적 구제방법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 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 ion

Policies)”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2000년 각료회의 때 보고할 내

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대한 논의

가 시작됨에따라경쟁정책의국제규범화의필요성및 가능한형태, 국

제규범화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

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

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한다

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마련된다면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직접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점이다.

국제협력이행의측면에서가장효과적인수단은양자협정의체결이

다. 1991년 미국과 EU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양자협정이체결되거나협상중에있다. 특히 양

자협정에 기반한 국제협력은 미국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OECD 논의의초점도공동작업반초기의수직적거래제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대한 개념적차이에대한분석에서국내 경쟁법과집행절

차상 외국기업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예양에 기반한 양자협정

에 대한긍정적요인, 양자협정에대한WTO 원칙적용문제등으로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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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가고 있다.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

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필요하다. 많은경우양자협정은경쟁법집행절차에대한것인

데 한국의 경쟁법과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 n f o rc e m e nt)에 대한 대

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

를 합리적으로정비하고한국의특이한점을체계적으로설명할수 있

는 논리를 개발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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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무역과 경쟁정책에대한 OECD의 논의를 개괄적으로소

개하고, 국제논의에서OECD 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을 주목적으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이한국에주는 시

사점은 무엇인지, 향후 OECD 논의에서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도출해보고자한다. 경쟁정책은투자, 환경 등과 함께 WTO

뉴라운드의 신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에 개최

된 시애틀 각료회의 결과 경쟁정책이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되지않

을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대

한 다자간협상의추진은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에의해처음제기되

었다가WTO회원국들간의입장차이로교착상태에빠진 후, 미국이다

자간협상에대한의욕을잃으면서그 향방이매우불투명해졌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W T O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O E C D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통례적으로OECD

에서의 논의가 다자간 협상의 사전단계 역할을 하면서 다자간 협상의

논거의틀이 이미 OECD에서 만들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연구는 이미 지나간 논의를 재검토해보는것일 수 있다. 그러

나 WTO에서의무역과경쟁정책에대한논의의진전에따라 OECD의

논의의 초점이나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OECD에

서의 논의를 정리하여 봄으로서 향후 OECD 논의 흐름 및 전반적인

국제논의의방향을 좀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서론에이어제II장에서는그 동안 OECD의 무역과경쟁공동작업반

의 회의 내용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I II∼V장에서

OECD에서 중요한 논의과제로 부각되었던 문제(반덤핑, 수직적 거래

제한 및 국경간 합병에 대한 심사, 그리고 국제카르텔 등이 시장접근

에 미치는 영향, 국제규범화 및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VI장의 결론에서는앞의논의들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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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 E C 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관한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문제이다.

GATT체제 출범 이전 UN이 설립하려고 하였던 국제무역기구( Inter-

national Trade Org a n i z a t i on : ITO)를 위한⌜하바나헌장(H a v a n a

Charter)⌟은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가격고정, 시장분할, 차별적 대우, 생산 제안, 기술개발과

응용 제한, 특허·상표·저작권 남용 등이 경쟁 제한적 기업관행으로

정의되었으며 헌장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의회권한의 축소를 우려하여

ITO의 설립에 반대함으로써ITO 설립은 실패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의세계화가빠르게진전되면서순전히국내

정책으로 간주되던 이슈들이 시장접근에 갖는 의의가 증대하게 됨에

따라 국제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

한 정부규제, R&D의 정부지원, 환경관련 표준의 설정, 민간기업의반

경쟁적행위 등이 이의 대표적인예로 볼 수 있다. 경쟁정책과무역에

관한 국제논의는 특히 1997년 WTO 타결을 전후하여 다시금 활성화

되었는데WTO, OECD, 그리고 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이 국제논

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OECD에서의 논의가 WTO

차원의 논의와 함께 가장 의미있는 논의로 진행되어 왔다. 무역과 경

쟁정책에대한 논의는가능성은낮지만WTO 뉴라운드에서새로운의

1 )

1 ) Scherer. 1994. pp. 38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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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채택될 수도 있어 우리에게갖는 시사성은크다.

OECD에서는1991년 경쟁정책을1990년대의새로운통상이슈로선

정한 이래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한 1990년대초에는무역정책과경쟁정책이상

호작용을 일으키는 각 분야의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는 한편, 양 정책

들의 관계에서발생할수 있는실증적인사례를수집하는일에 주력하

였다. 또한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여러 차례 합동회의를 가

지면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목표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

히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OECD는 무역과경쟁정책의상호작용과관련된주요주제별로

도 구체적인논의를진행시킴과동시에, 이러한주제들을하나의틀 속

에서 분석하기위한공동의준거를마련하는문제에도관심을갖게되

었다. OECD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충

돌을 최소화하고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위하

여 양 정책의 공동목표와잠재적인 마찰영역을확인하여왔다.

2. O E C 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OECD에서경쟁정책에관한논의는경쟁법·정책위원회(CLP)를 중

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CLP는 3개의작업반(working party)으로구

성되어있다. 제1작업반은경쟁과무역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 1996

년 OECD 각료들에 의해 CLP와 무역위원회를 주축으로 무역과 경쟁

공동작업반이만들어졌으며동 작업반은위임( mandate)을 받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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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제1작업반의 작업을 대체하게 되었다. 무역과 경쟁공동작업반은

1998년까지 무역과 경쟁의 상호작용에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1998년

에 작업기간이2년 더 연장되어200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제2작업반은 공항서비스의 규제개혁방안 및 OECD 규제개혁작업

관련 후속조치논의, 항공기 이·착륙시간대배분 및 지상조업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경쟁도입방안,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및 통신분야 규

제개혁논의, 방송분야의규제와경쟁관련논의등을주로논의하고있

다. 제3작업반은합병전통보제도의표준화방안검토, 국제카르텔금지

협정체결을위한협력방안논의, OECD 경성카르텔금지권고안채택관

련 논의, 적극적예양( positive comity) 등에관해주로논의하고있다.

이외에도CLP는 다양한주제의국제회의(conference, seminar), 비

공식원탁회의(Roundtable)를 통하여회원국간(때로는비회원국도포

함), 그리고 전문가들간의의견교환을주도하고있다.

나. 무역과 경쟁정책공동작업반의주요 회의 내용

OECD의 무역위원회와경쟁정책위원회는1996년 4월에 합동보고서

를 채택하고기업들의반경쟁적인영업관행과정부의반경쟁적인각종

무역관련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상이한 규제조치들이경쟁적인시

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리고 양 위원회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각국 정부가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하여왔다.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1996년 5월에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

은 무역과경쟁정책간의조화를달성하기위하여노력하고경쟁규범을

2 )

3 ) OECD. 19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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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체제에통합시키는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공동작업반은경쟁

과 관련한 향후 WTO에서의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을 위임받고구

체적으로는 다음의 의제들을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1) 시장접근과관련된경쟁이슈(경쟁법의집행과적용범위를포함) : 경

쟁정책적용범위, 집행절차, 그리고적용기준(substantive criteria)

이라는3가지측면에서시장접근에미치는영향에대한심층분석.

°적용범위: 수출입부문에서카르텔 허용문제, 공기업에 대한 경쟁

정책 적용.

°집행: 경쟁정책의미진한집행이시장접근을저해하는경우, 집행

절차의 부족함이 반경쟁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분석.

°경쟁정책에서사용하는여러기준또는개념〔예; 시장에대한정

의(시장획정)〕, 수입품에의한효율향상과무역정책에서사용하는

기준 또는 개념〔예; 제품의 정의, 시장접근, 내국인대우 등〕과의

차이점을분석.

2) 무역과 경쟁정책의조화를 위한 국제협력수단: 자발적 수렴, 양

자 및 다자간 협정, 그리고 경쟁정책에대한 국제분쟁해결기구에

관련된 논의.

3) 무역정책및 무역조치들이경쟁에 미치는 영향: WTO에서 허용

하는무역조치들이라도이러한조치들이경쟁과시장접근에미치

는 영향을 재검토.

°수입에 대한 국경에서의조치.

°경쟁을 제한하는무역정책에대한 논의.

3 )

3 ) OEC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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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카르텔과관련된 무역조치, 경쟁정책적용제외부문.

4 ) 규제가시장접근과경쟁에미치는영향: 불필요한규제들에의해

시장접근과경쟁이 제한되는경우에 대한 검토. 특히 경제환경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자연독점 부문에 대한 규제가 경쟁을 제

한하는 경우를 검토.

공동작업반은 위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

회하였는데, 그 주요내용들을시기별로<표 II -1>에 정리하였다. 첫번

째 공동작업반회의에서회원국들은OECD에서의논의는다른국제기

구에서의 논의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며 주로 분석적인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는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선정된 주제들이다음의 시각들을균

형 있게 반영하여야할 것이라는결론을 내렸다.

1) 반경쟁적인 관행은 경쟁과정뿐 아니라 시장접근을 방해할 수도

있다.

2) 무역정책수단은효과적인시장접근을가로막을뿐만아니라경쟁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3) 다양한규제들은시장접근과경쟁과정모두를위축시킬수 있다.

제3차 회의까지는주로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이에 따라 선정된 구체적 프로젝트들은다음과 같다.

1) 경쟁정책의적용 제외 및 면제

2) 경쟁법상 외국기업의권리

3) 특정거래관행이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a) 수직적 거래 제한(보고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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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타(수평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합병)

4) 경쟁정책관련양자협정: 적극적 예양과 정보공유

5) 지역내 무역, 지역협정과 경쟁: 따로 논의하지는 않고 새로 생기

는 지역협정에대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기로합의

6) 무역과 경쟁원칙의조화를 위한 국제적 대안

a) 핵심원칙과최소 규범

b)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

7) 무역정책과경쟁정책의상호작용

a) 무역정책과경쟁정책간의공통점과상이점(보고서 완료)

b) 경쟁정책과관련된WTO 규정(보고서 완료)

c ) 무역정책과경쟁정책의상호보완성(보고서 완료).

8) 무역정책이경쟁에미치는영향에대한참고문헌리스트작성(완료)

9) 공기업, 정부의 주도 행위의 경쟁정책적용

10)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 가운데 지역협정과 경쟁정책 집행에 관계된 문제는 1 9 9 4년

OECD에서 이미 논의되었다는 이유로 특별히 따로 논의하지는 않고

동향 파악만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규제가경쟁에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지못하였다. 경쟁정책의적용

제외 및 면제, 그리고 공기업 등과 같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기업이나

정부선도하에이루어진민간기업의행위에대한경쟁정책의적용등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다른 주제들에 비하면 그

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작업반에서의작업흐름을보면주로선정된주제에대해사무국

이 간단한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고때로는 회원국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 회원국들의의견을 수렴한 다음 여러번의회의를통하여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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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후 최종 문서를 발표하게 된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이에대한충분한동의가있으면, OECD의 권고로발전될수

있다. 작업반에서의 논의는 아직 권고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하였고,

다만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공동작업반의위임 기간이 만료되는2000

년 각료회의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공동작업반에서가장많이 논의된주제중에는 “수직적거래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구체적으로 말

하면 반덤핑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

상마찰을반영하고있다. 반덤핑에대한 미국의 반응은 특히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등 추상적인개념으로대체하고있다. 미국은 코닥–후지 사

건(제V장 1. 수직적 거래제한 참조)에서 잘 나타나듯이 일본의 불투

명한 수직적 거래 관행이 시장접근을저해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반덤핑 조치의 반경쟁적측면이 명백한데도불구하고미

국이 이를 자국의 대외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공동작업반의수직적거래와관련된논의에서는수직적제한은경쟁

을 증진시키거나감소시키는측면이 모두 있다는점이 부각되었다. 경

쟁 증진적요소로는상호협력, 무임승차( Free - riding) 감소, 서비스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경쟁 감소적요소로는같

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상태에서일반적으로무역조치나경쟁정책의집행이상호간에방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미온적인결론을 내리고 있다.

공동작업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외국기업의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권리에 대한 연구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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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업의관행으로외국기업이시장접근에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

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불공정거래행위와관련한 외국기업의신

고인 적격여부, 불공정거래사건에대한 외국기업의 원고적격 여부, 외

국기업의 신고사건에 대한 경쟁당국의 사건처리절차 및 의무, 외국기

업의소송수행권한, 그리고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의차별대우여부등

의 주제들이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작업반에서

는 BIAC과 긴밀한협의를하였고, BIAC는 기업인들을대상으로설문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BIAC는 가격고정, 배타적 거래,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가 실제로

시장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

자료제출로인한 기업비밀유출의 부당함 등도 함께 지적하였다. 공동

작업반은외국기업의국내경쟁법에따른 구제절차에대한 더욱 심층적

인 연구를위하여CLP의 제3작업반에동 주제에대한후속연구를의

뢰하였다.

무역과 경쟁 공동작업반에서또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게 된 의제들

중에는 국제카르텔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결합이 시장접

근 또는 통상에미치는영향 등이 있는데, 이는 국제카르텔에대한 연

구와 국경간기업결합에대한사전통보양식의표준화작업을추진하고

있는 경쟁위원회제3작업반의작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 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일관성증진을위한국제적대안(International Options to

I m p 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2000년 각료회의 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

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대한 논의가 시작됨

에 따라 경쟁정책의국제규범화의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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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국제협력수단에대한 논의들이주요 이슈로부각되었다. 1999

년 6월에는 비회원국들의의견을 수렴하기위하여 동 주제에 대한 국

제회의를개최하기도하였다. 다음 장들에서는위의각 이슈들(국제규

범화 및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 반덤핑 문제, 시장접근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관련된 사례들을소개하고있다.

<표 II -1>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특징

제1차

(96. 7. 8 )
–공동작업반에서의논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난상토론

제2차

(96. 10. 25)

–경쟁법 적용의 예외와 경쟁법상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위한 준비

–경쟁법실제집행과관련된가상사례(미국보고서)에 대한

논의

–논의 주제의 구체화를 위한 추가 토론

제3차

( 97. 2. 14)
–논의 주제에 대해 합의

제4차

( 97. 6. 20)

–수직적 제한에 관한 논의

–1 4개국의 설문 답변서에 기반하여 경쟁법상의 외국기업

권리에 대한 논의

제5차

(97. 10. 22)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추가 논의

(BIAC과의 협의)

–무역정책과경쟁정책의일관성증진위한국제적대안논의

–수직적 제한이 시장접근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 여부에

대한 논의

제6차

(98. 2. 18)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추가논의: 경쟁법과집행정책간의일치여부검토, 연례보

고서 등을 통한 상호검토, 양자협력 강화, 다자협정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 체결 방안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대한 논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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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98. 6. 10)

–BIAC과의 협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

한 논의, 자료제출로 인한 기업비밀유출의 부당함 논의.

경쟁법상외국인기업의 권리에대해 BIAC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수직적 제한에 대한 사무국의 수정보고서 검토

–경성카르텔에대한 OECD권고에 대한 논의

–무역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사무국의 수

정 보고서 검토(반덤핑,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논의)

제8차

(98. 10. 28)

–국제 경쟁정책규범의핵심원리와 최소기준에 대한 논의

–양자간 협정 및 다자간 협정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반덤핑조치에대한 경쟁정책관점에서의논의

제9차

(99. 2. 18)

–공기업 등 특별한 권한을 지닌 기업에 대한 WTO 및 경

쟁규범 적용 검토 논의

–W T O 기간통신사업 협정의 경쟁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

제10차

(99. 5. 4)

제11차

(99. 10. 19)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 필요성 논의

–합병심사가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국제 경쟁정책규범의 핵심원리와 최소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

–경쟁정책관련양자협정과WTO 비차별원칙적용문제에

대한 논의

–공기업 등 특별한 권한을 지닌 기업에 대한 WTO 및 경

쟁규범 적용 검토 추가 논의

자료:무역과경쟁정책공동작업반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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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

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마련된다면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직접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점이다.

다음에서는OECD 사무국이국제협력의가능한형태로제안한다섯

가지협력형태(OECD의 권고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자발적수렴, 양

자협정, 지역협정, 복수협정, 다자협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회원국들

의 반응을 살펴본다.

가. 자발적 수렴

각 회원국경쟁정책의자발적인수렴은경쟁정책과관련한통상마찰

을 완화해 줄 것이다.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수렴은 기존에 존재하는

OECD의 권고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경쟁정책이 수렴되어질 방향 또는 최적기준

( best practice)이 정해진 후에는 일종의 ‘peer review’를 통하여 회

원국들이최적기준에부합하도록장려하는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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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존의OECD 권고사항으로국제무

역에 영향을미치는제한적사업관행규제를위한회원국간협력에대

한 OECD 권고「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사업관행 규제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에 대한 OECD 권고」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제V장 3. 국제카르텔문제와경성카르텔금지 권고 참조) 등이 있다.

회원국간협력에 대한 권고는 처음으로 적극적 예양 개념(다음 절 참

조)을 도입하였다. 한편, 경성카르텔금지권고에따라카르텔제재 조

치에 대한 합법적인 면제가 불가능하도록함으로써 일련의 수렴이 이

루어진 것은 상당한 성과이다. 또한 OECD에서 마련한 기업결합통보

양식 표준화에 대한 보고서도 회원국의 경쟁정책 수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과제는각 회원국들이경

쟁법 자체를제정하는것이며자발적인수렴이란회원국들의경쟁법이

꼭 동일해져야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간 경쟁정책의 점진적 수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점에

서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 회원국이 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을 때 제재조치를 가할 근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공감하고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

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

4 )

4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Co - operation between

Member Countr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1974년 제정, 1995년 개정.

5 ) OECD. 199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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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자협정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

년 미국과 EU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미국은 캐나다,

독일, 호주와도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미국–일본간 양자협력

협정은 1999년 5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독일–프랑스, 호주–대

만, 캐나다–EU간에도 양자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양자협정은특히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 도입되기에 가장

용이한 협력형태이다. 원래 국제법상예양( comity)은 다른 나라의 법

이나법원의결정을존중해주는소극적의미에서자국법집행의자제

(self restraint)의 의미로만쓰여졌었다. 그러나 현재의 적극적 예양은

상대국에서발생한행위로영향을받는국가가상대국에대하여그 나

라의 법집행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예양의 개념은 OECD 회원국간 협력에 대한 권고의 발전과

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최초의 적극적 예양 규정은 1973년「국제무

역에영향을미치는제한적사업관행규제를위한회원국간협력에대

한 OECD 권고」(1995년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고에 의하면

적극적 예양은 법집행상 협력의 한 형태로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의

미한다.

1) 자국내의 행위로 인하여 타국의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이 해당국에 대해 법집행 활동을 개시 또는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요청국이 이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6 )

6 ) OECD.1999a. 공정거래위원회. 1999b.



원칙임. 각 회원국은 당해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자국의 법집행

절차를 개시 또는 확대하는 데 있어서 타국의 입장에 대한 충분

하고도 동정적인(sympathetic) 고려를 해야함.

2) 당해행위에대해 자발적으로또한자국의정당한이해관계를고

려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이것이 꼭 호의적

인 결과를 의미하는것은 아님.

적극적 예양에 의한 법집행상의협력요청 전제조건은 문제가 된 행

위가 요청국의이해관계에실질적인악영향을미치고피요청국의법률

에 위반된다는 ‘신뢰’(즉, 구체적인 법적 검토 없이)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요청국의법률에위반되는지여부 및 요청국의관할권행사가가

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가능하다. 그러나OECD 권고는 법적인 의무

를 부과하는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원국간 구속력 있는

양자간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도 일국의 법집행에 관한 결정

권 행사상의자유를 제약하는것을 의미하지는않고, 피요청국은당연

히 요청국의요구를거절할자유를보유한다. 이러한자발적인성격때

문에 법집행을강요할 수단은 없다.

법집행상의 협력에 필요한 또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은 조사상의 협

조이다. OECD 권고에의하면조사상의협조( investigatory assistance)

라 함은타국의법집행절차에대한협력을의미하는것으로요청국을

위한 정보수집활동, 요청국과의 정보공유, 관련사실 및 법률이론에 대

한 의견교환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조사상의 협조를 위해서는사법

공조조약( 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와 같은 명시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적극적 예양과 조사상의협조의 차이는 전자가 피요

청국의 법집행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요청국의법집행 절차

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상의협조는요청국의법을 역외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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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반경쟁행위를범죄(criminal) 행

위로 간주하는 미국과 캐나다는MLAT(1988)를 체결하여 공동수사를

벌인 경험이여러 번 있다. 미국은현재 20개국과MLAT를 체결하였

으며 International Antitrust Assistance Act (1994 : IIAA)에 의해 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과 경쟁법에 특화된 MLAT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

국-캐나다협정에서도핵심조항으로채택되었고미국과 일본도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

적 예양 개념 및 MLAT는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

는 중요한 일반원칙으로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협정

경쟁정책과관련하여국가들이협력할수 있는또 하나의방법은지

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대한조항이포함된대표적인지역협정으로는NAFTA, EU,

그리고호주와뉴질랜드간의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있다. 이

러한 협정들은해당지역 회원국간의통합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

지는데, NAFTA의 경우는 경쟁정책관련조항들이아직 선언적 효과에

그치고있는반면, EU와 ANZCERTA의 경우는경제전반의통합정도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경쟁정책부문에서도 긴밀한 정도의 협력이 가능

하다. EU는 로마조약(1957)을 바탕으로기업간 공동행위, 시장지배력

의 남용 등에 대해 공동의 경쟁정책을실시중에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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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Barutcisk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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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논의 중 한국에가장 중요한논의는APEC에서의논의

이다. APEC에서는 올해 ‘경쟁정책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하였

다. APEC의 경쟁원칙은APEC 역내 경제적효율성과복지증진을위한

수단으로서의경쟁촉진, 그리고 경쟁에 기반한APEC 회원국의정책기

조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처방적( prescriptive) 규정이나 세

부적 정책이 아닌 폭넓고 지속적이며 비구속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대부분의경쟁왜곡은정부의 책임이라는인식이 확산되고있

음을 강조하고 합의된 경쟁원칙의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적용을 통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최소화할것을 제의하고있다.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제정

국제규범에대한복수협정은근본적으로다자협정과다를것이없다.

또한그 범위는지역협정과다자협정의중간정도로회원국의숫자가작

을수록지역협정에가깝고회원국의숫자가많을수록다자협정과흡사

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은WTO회원국의일부만참가하는

복수협정형태를 띠고 있다.

비록 다자협정을 통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이루어지지는않았

다. 그렇지만현재 GATT/WTO의 다자간규범 가운데에는경쟁과관

련된 규정들(간접적으로는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포함)이 산발적으

로나마반영되어왔다. GATT협정은수입독점업자의행위에대한규정

(제2조)과 수입에대한 내국민대우규정(제3조)을 담고있으며, 독점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남용 금지, 독점적 행위 발생시 협의요청 및 협

의의무, 정보제공의무에관해 규정하고 있다(제8, 9조). 세이프가드협

8 )

8 ) APEC.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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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수출자율규제(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한편 통신서비스에대해 최근 타결된 협정은관련기업

간의상호보조금지급을금지하고통신서비스를제공하려하는외국기

업에게 통신망 접속 개방을 규정하는 등 기업관행에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TRIPS 협정은 불합리하게 통상을 제한하거나 국

제적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 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40조), 정부조달협정은경쟁입찰및 제한입찰문제를다루고있다.

그러나WTO협정의분쟁해결절차는정부행위에국한된것으로타국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와 이를 규제하지 않는 외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경쟁정책에

관한 효율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쟁정책의 국제

적 수렴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지지해 왔다. 이에 따라 1996년 12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

구할 실무작업반설치가 결정되었다.

무역과 경쟁정책 실무작업반이 위임받은 활동기간은2년으로 1998

년 12월까지 8번의 회의를거쳐 목표, 원칙, 개념, 수단 측면에서무역

과 경쟁정책간의 관계, 그리고 무역·경쟁정책과 경제개발·성장간의

관계에대해논의하고각국의무역관련경쟁정책과경쟁법및 수단, 기

존 WTO 규정 및 양자·지역협정등 무역과 경쟁정책과 관련된 기존

규범과 시행경험을 점검하였다.

WTO 실무작업반논의에서가장논란이많았던것은반덤핑의의제

포함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EU 등은 무역정책보다 경쟁정책에

초점을두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작업반에서반덤핑

조치에대해논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강조하였다. 이에대해다

1 0 )

9 )

9 ) OECD. 1998a. 강인수 外. 1998. pp. 328 -339.

10 ) WT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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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국가는 무역과 경쟁정책의상호작용에관하여 균형 있고, 포괄적인

검토가필요하다고보고있다. 특히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

드, 노르웨이등은 반덤핑 조치를 경쟁정책적관점에서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대립으로작업반은2년간의 위임기간안에

권고문을채택하지 못하고 올해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두 차례의 회의

를 더 개최하였다. 마지막두 회의에서는“내국민대우, 투명성및 최혜

국대우 등 WTO 근본원칙이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쟁정책에 관

한 회원국간협력강화방안, 국제무역의증진을포함, WTO 목적달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기여”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동시에

국제규범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U는 각국의 경쟁법을 존중하면서 적극적 예양에 기반한 핵심원칙

에 대한다자협정을제안하며반덤핑문제는미국을설득하기위해전

략상 논외로 하자는 입장이나, 일본은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반덤핑)의

반경쟁적측면의시정에주로관심을가지고있으며, 미국은적극적예

양을 기본으로하는 양자협상을선호하고있다. 더욱이대다수의개도

국들은 아직 경쟁법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자협상을 반대하고

있어 차기 WTO 라운드의 신의제 중 하나로 경쟁정책이채택될 가능

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차이는OECD에서 이루어진분석적인 작업에서도찾아

볼 수 있으며현재에도OECD 회원국의입장차이는지속되고있다. 다

자규범 제정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주로 다자간 경쟁규범의 이익에 대

한 실증분석이 부재하다는 점과 회원국간 경쟁법의 편차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국제협력 증진을 논의하기 위해

WTO가 적절한 국제기구인지에대해서도회의적인편이다. 한편 개도

11)

11 ) 공정거래위원회. 1999a. pp. 292-304. WTO. 1999.



I II. 무역과경쟁정책의일관성증진을위한 국제적대안에대한 논의 2 9

국들은경쟁정책의집행은경제발전단계에따라 신축적일필요가있다

고 주장하며특히, 경쟁정책의집행을 통해 개도국 시장에서외국기업

과 국내기업간평등한경쟁조건을조성하는것은 실업 등 사회경제적

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경쟁정

책 집행은 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 하며 시장기능에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對개도국 지원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국제규범에찬성하는국가들은기업활동의글로벌화로국

제적 차원에서제기되는경쟁이슈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

적 경쟁법집행을위한국제협력이증진될필요가있다고강조하고있

다. 예를 들어 정부의 무역제한조치가많이 감소한 반면, 기업의 반경

쟁행위가 시장접근을 방해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상쇄시키고

있다는인식이 확대됨과함께, 시장접근제한에 대한 경쟁법의역외적

용,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간 마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양자협정만으로는국제적 차원에서제

기되는경쟁 이슈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힘든 점을 지적하고, 다자간

경쟁규범은 현재의 양자, 지역 차원의 접근방식과 상호보완적으로 국

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2.‘무역과 경쟁정책’국제회의 내용

1999년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무역과경쟁에관한국제회의가신

흥시장경제포럼의찬조 아래 경쟁·무역합동그룹에의해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회의는WTO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경쟁정책분야에관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과 상호의견을 교환하는데 그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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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에서의 논의는 세 개의 소주제에 대한 패널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소주제는 ‘무역·규제 및 경쟁정책간 상

관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OECD 사무국은 카르텔, 기술표준

및 라이센싱, 그리고 수직적 협정 및 기업합병과 시장접근 문제, 지적

재산권, 반덤핑등 무역구제조치가경쟁에미치는영향, 규제가무역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 문제영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회원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격고정, 배타적 거래, 카르텔 등 반

경쟁적 행위가 실제로 시장접근을방해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소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간 상관성 제고를 위한 대안들’로

서 사무국은 주요 대안으로 경쟁정책의 자발적 수렴(convergence),

양자, 지역, 다자간 국제협력의증진, 다자간 경쟁규범의제정 등 다섯

가지대안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클레인(Klein) 미법무부반독점차

관보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정책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 협상의 개시는 시기상조이며, 미숙한 상태에서 협상이

개시될경우에는최소수준( minimum standard)의 실속없는국제규범

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국가, 지역, 다자기구에서경쟁

문화 확산을위한 노력이 선행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특

히, WTO의 무역정책검토회의(TPRM), OECD 규제개혁국별 검토 프

로그램등 국가간자발적인 ‘peer review’ 체제의확대를통해 경쟁정

책에 대한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에 반

해 EU를 대표하는레온 브리탄(Leon Brittan) 및 패널 토론에참석한

몇몇 학자들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국제규범 설립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현 가능한 국제규범의 성격에 관한 이들의 의견을 요약

12 )

12 ) Klein. Joel J.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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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WTO 회원국이경쟁법 도입 및 실행기관 설치를 약속하고

무차별 원칙(내국민대우, MFN) 및 투명성을 핵심원칙으로 채택

하되경쟁정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각 경쟁당국이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 차원의 반경쟁행위규율에 관한 사항으로는 우선 국제적

공감대가높은가격 및 산출량고정, 시장분할, 입찰담합등 수평

협력에 대한 규율부터추진한다.

3) 그러나개별사건에대한조사·집행권을가진국제경쟁당국을설

립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없으므로 외국기업의 경쟁당국 및 법

원에대한접근권과반론권을보장하는등 경쟁법의실질적집행

을 위한 적절한 규범과 장치를 마련한다. 즉, 분쟁해결기구회부

대상은WTO 회원국의핵심원칙준수여부에한하고개별사건은

회부대상에서제외한다.

4) 그 대신 국제협력을증진하는방안으로 비밀정보 이외의 정보교

환, 통보, 적극적·소극적예양 원칙을도입한다. 예를 들어개별

사건에서한 나라가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조사 등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보

(notification)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국제카르텔·국제합병 등에

서 둘 이상 국가의 경쟁당국이동일한 사건을 다룰 경우 서로의

행동을 조정(co -ordination)하도록 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

한다.

13)

13 ) OECD. 1999d. pp. 12 -13. Leon Britt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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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세번째 소주제인 ‘다자간 경쟁규범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로이어졌는데, 이미 본바와마찬가지로제정의필요성

을 주장하는EU와 제정의시기상조를주장하는미국의양극단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들간에도 찬반입

장이 엇갈렸는데, 한국과 일본은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개도국들은 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IV. 무역정책과경쟁정책의공통점과상이점에대한
논의

경쟁정책의주요목적은진입장벽을최소화하여경쟁을촉진하는하

는 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

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최소화를통해 시장을개방하는데 있다. 따라

서 경쟁정책과무역정책은기본적으로상호보완적인역할을한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인측면에 공통점이있음에도불구하

고, 실질적으로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이 상충되는 점이 있음을 여러

회원국이지적하였다. 따라서공동작업반에서는경쟁정책과무역정책이

불일치하는 점들을검토하게되었는데, 그 중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WTO하에서 허용되는 무역구제 조치 가운데 하나인 반덤핑이다.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반덤핑 조치는 수입가격이 수출국 내의 가격보다 낮아 국제적인가

격차별이발생하고수입국의사업자들이이러한불공정한거래로인해

피해를입었을때 구제조치로서취해진다. 가격차별은독점, 또는 시

장지배적위치에있는사업자가취할 수 있는가장기본적인반경쟁적

행위의 하나이다. 경쟁정책상에서도가격차별은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치는 경쟁정책과유사한 역할을 한다.

15)

14)

14 ) OECD. 1999b.

15 ) W T O의 반덤핑협정과 반덤핑 조치의 성격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 h a e

(19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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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격차별에대한 반덤핑 조치는 경쟁정책에의한 조치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 일단 반덤핑 조치는 국제적인 가격차별, 즉 수

입업자에한해서 적용되고 특히 특정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으면 발동

된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격차별은 경쟁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경쟁정책의측면에서보면가격차별이경쟁과정에부정적인영향을주

어, 이에대한비효율성으로인하여소비자가피해를보아야문제가되

지 단순히 특정 경쟁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즉, 경쟁정책하에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서 경쟁자들을 시

장에서 몰아낸 후 독점적 가격을 책정함으로서초기의 손실을 충당하

는 약탈적 행위( predation)를 하려는 의향이 입증되지 않으면 더 이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는 국내사업자와수출국의 사업자를 차별대우함

으로써WTO의 비차별원칙에위배되는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차

별 자체를직접적으로문제삼음으로써수입품에의한경쟁으로부터국

내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무역개방에 역행하고 있다. 수출국

의 사업자들이자국내에서의독점적위치로인해국내에서는높은가

격을 책정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윤으로 외국에서(시장진입을 위

해) 낮은 가격을 책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수출국 내

에서의경쟁정책집행으로해소될수 있는문제이지반덤핑조치가적

절한조치는아닌것이다. 오히려반덤핑조치는수출국의사업자간, 또

는 수출국의사업자와수입국의사업자들간가격을상향조정하는효과

를 초래하여해당 제품시장의 카르텔화를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차이점은국제가격차별에대해 경쟁법에근거한조치와무역

정책에 근거한 반덤핑 조치의 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

17)

16 )

16 ) OECD. 1998b. pp. 12 -16.

17 ) Chae. 1996. pp.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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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쟁법에 근거한 사례로는 미국에서의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을 들 수 있다.

가. 마쓰시다사건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이 사건은일본의전자제품회사인마쓰시다등이자사제품가격을

미국에서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미국 전자제품 회사인 제니스

(Zenith) 등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자, 미국 회사들이 미국 경

쟁법 위반을 근거로 일본 회사들을제소한 사건이다.

제니스 등은 마쓰시다 등이 미국 회사를 미국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결국 미

국 회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나서 마쓰시다 등이 시장지배력을확

보하게 되면 그 동안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위 말하는 약탈적 가격 책정 행위( predatory

pricing)가 성립된다고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제니스 등은 마쓰

시다 등이 미국 회사들을축출하고난 뒤 가격을 높여 이전의 손실을

전보할것이라고하였지만, 만약마쓰시다등이가격을높이게되면새

로운시장진입자가생겨 시장 내에서가격경쟁을유발할것이므로마

쓰시다 등 일본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이 퇴출한 후에도 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군다나 마쓰시다 등은 이

미 20여 년 간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왔는데, 만일 이것이 오로지 미

18)

18) Louis B. Schwartz., John J. Flynn. and Harry First. 1993. pp.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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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사를 축출하고 미래에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을 것을 전제로 한

약탈적가격전략의결과였다면, 마쓰시다등은 20여 년 간의엄청난손

해를전보받기위해상당히오랜기간높은가격을받아야하는데, 실

제 시장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이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경쟁법에의하면, 일본 회사들의행위가 단지 장기적인독점

이윤의 추구를위한 약탈적 가격 책정이 아닌 한, 비록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서축출되고있다 하더라도, 미국 소비자에게싼값의 제품을 제

공하는 일본 회사들을비난하기는매우 어렵다. 왜냐하면미국의 경쟁

법은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의 보호, 혹은 소비자후생 보호가우선

적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국제가격차별에 대하여도

무역정책에 근거한 반덤핑 조치는 경쟁과정과는큰 상관이 없이 이루

어짐을 다음의 사례에서볼 수 있다.

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제소

1982년 6월 시장질서유지협정(OMA)에 따른 쿼터규제가 해제되면

서 한국산컬러TV의 대미수출이다시크게늘어나기시작하였고, 1983

년에는 한국제품의 미국시장 내 점유율이 30%를 상회하였다. 이에

1983년 5월 2일 미국 컬러TV산업보호위원회(COMPACT)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저가 컬러TV가 대량 유입됨으로써미국시장 내 가격체

계를 교란시키고있다며 반덤핑제소를행하였다.

한국의대표적인가전제품이었던컬러TV에 대한반덤핑규제는1984

년 2월에개시된이래 무려 15년이라는장기간동안지속되었으며, 반

19)

19) 한내회 외. 1999.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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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자의적인 반덤핑법의 운용을

통해 한국제품을 미국의 컬러TV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몰아내고자 지

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우선 관세부과대상확대( scope ruling) 조치, 우

회덤핑제소, 컬러TV 브라운관에 대한 제소 등을 통해 끊임없이 규제

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1986년 제4차 연례재심이후 9년 연속미소마진판정을받았고, 1991

년부터는대미 직수출을중단한상태에서도미국측이삼성전자에대한

반덤핑규제를철회하지않고 지속시켰다는것이다.

반덤핑에 관한 OECD 사무국의 최종보고서는회원국간의 견해차이

가 근본적으로관점의 차이(미국과 같이 반덤핑을WTO 규정에 근거

한 무역정책의관점에서 보는 것과 일본 또는 한국과 같이 약탈적 가

격에대한분석에근거한경쟁정책의관점에서보는것)로부터비롯됨

을 설명하고이는분석적인방법으로는해소될수 없음을확인하고있

다. 동 보고서는또한반덤핑조치는정부의정치·사회적목적을달

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반덤핑 조치를 발동 시킬 수 있는 WTO의 규

정은 매우 엄격하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반면, 위의 컬러TV 사건에

서도 볼 수 있듯이 반덤핑 조치가 매우 자의적으로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대해서는거론하지않고있어미국쪽의입장에좀더가까운결론

을 내리고있음을알 수 있다. 이러한결론은일본, 한국 등 일부 회원

국들이WTO에서반덤핑을비롯하여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등

반경쟁적 요소가 있는 WTO의 규정자체를경쟁정책 측면에서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다.

21)

20)

20 ) 위의 글 p. 83.

21) OECD.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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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적 거래 제한

수직적거래 제한 행위는 상위시장(upstream market) 참여자와하

위시장(downstream market) 참여자간의거래를 제한하는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수직적 거래 제한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구체적

인 경우에 상표간 경쟁에 미치는 친경쟁적 효과와 상표 내 경쟁에 미

치는 반경쟁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된다. 대부분의OECD

국가는 재판매가격제한은 불법으로, 비가격제한은 사안별로 판별하고

있다. 수직적거래 제한 행위 중에는거래거절, 배타적거래 계약과같

이 시장접근을 봉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장봉쇄효과를 가진

수직적거래제한행위가친경쟁적이냐반경쟁적이냐가무역과경쟁정

책 논의에서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사례가코닥

과 후지(Kodak-Fuji)간의 분쟁이다.

<사례> 코닥–후지사건

코닥社는일본필름시장의유통구조가코닥의일본시장에대한접

근을봉쇄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코닥社에따르면, 후지社와일본내

도매상과의배타적 거래관계로인해 코닥社는 자사의 제품을 일본 시

장에 제대로 유통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후지社와 그 도매상과의 배

타적 거래 행위는 반경쟁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의 경쟁법을 발동시켜 이를 저지하지 않고 이를 방임함으로써외국기

업의 일본시장에대한접근을차단하려하였다고한다. 1995년 5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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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는 미국 통상법 3 0 1조를 근거로 미국 통상대표부(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조사를 신청하였고, 미 통상대표부는

코닥사의주장을이유있는것으로받아들여일본정부의행위에대해

통상법301조상의불합리한행위(unreasonable practice)라는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후지社의 주장은, 후지社의 일본시장 내에서의상관행은

반경쟁적이지않다는것이다. 1996년 8월 코닥사는일본공정거래위원

회( JFTC)에 후지社의 반경쟁적행위를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도 후지社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미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일본 정부와의양자 협상

을 통하여 이 문제를해결하려하였으나, 일본 정부는이 사건이 무역

장벽에관한경쟁정책논의에있어서모델 사례가될 것이라고하면서

다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 정

부는 이 사건을 WTO에 상정하였으며1996년 10월에 WTO 패널이

구성되었다.

여기에서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내 법률, 규제, 그리고 행정지

도 등의 조치를 통하여 배타적인 일본의 유통조직을강화시켰으며수

입품과국내품의경쟁적관계를교란시켰다고주장하였다. 미국정부

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일본의 교역 상대국

들이관세협상을통해서합리적으로기대하였던시장접근을체계적이

고 정교하게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4)

23)

22)

22 ) Frank J. Schweitzer. 1996.

23 ) Raj Bhala. 1998. p. 9.

24 ) “Japan -Measures Affecting Photographic Film and Paper.” First Sub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97. Feb. 20.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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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23조 1항( b)호의 비

위반 무효화 혹은 침해(non- violation nullification or impairment)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실제적으로 일본의

필름 시장은 외국 기업에 대해 개방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가 주로

비난한, ‘배타적인 단일 상표 유통구조(exclusive single - b r a n d

wholesale distribution system)’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시장에

서 일반적인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미국정부의주장을기각하였다. 패널은미국정부가문제삼

은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관세 협상 이전에 취해졌기때문에 관세 협

상으로 인한 이익을 무효화한다는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는 일본측의주장을수용하였다. 더구나, 미국이불만을표시한핵심

적인 일본의 거래 관행인 배타적인 단일 상표 유통구조는, 문제된 일

본 정부의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 일본에 이미 존재하였다는점에서

미국측의주장이 성립되지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수직적거래제한행위에대해친경쟁적효과를주장하는

일본의 주장과 시장접근 제한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된 사

건으로앞으로국제적차원에서이러한입장 차이를어떻게좁혀나갈

것인지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분야라고할 수 있다. 이 사건은WTO

가 무역장벽과 관련된 경쟁정책이슈, 특히 민간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부족함을보여준다. WTO 패널의 판결은 민간

29)

28)

27)

26)

25)

25 ) 위의 글, p. 146.

26 ) “Japan -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First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Japan. 1997. April 3. p. 19.

27 ) 위의 글, p. 38.

28 ) Bhala. 1998. p. 14.

29 ) 위의 글,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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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행사하였는지에대한 것이지, 경

쟁과정상의문제를직접적으로다룬것은아니기때문에위와같은상

황이과연반경쟁적인행위에의한것인지에대한판결을내리지는못

한 것이다. 이는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있다.

OECD에서의논의에서도출된결론은1) 수직적거래제한은경쟁촉

진적일 수도 있고 반경쟁적일수도 있으며 따라서 외국기업에 대해서

도 시정접근을촉진할 수도 있고 방해할수도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은

주어진복잡한상황에대한구체적인분석이필요함으로사전적으로는

결론을내릴 수 없고 사안별로내려질수밖에없다; 2) 수직적거래제

한이 반경쟁적인가를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은 제품 그리고지리적시장에대한 획정이며획정된시장에서의대체

품 존재 여부이다; 3 ) 수직적 거래제한을 행하는 기업이 독점적 위치

를 확보하고있거나수직적거래제한이담합을위해이용되지않는한

수직적 거래제한이 반경쟁적 결과를 초래할 확률은 크지 않다; 4 ) 경

쟁정책의목적은궁극적으로경제효율성제고이므로수직적거래 제한

이 단지 특정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경쟁정책상 통제

될 수는 없다; 5 ) 수직적 거래제한과 시장접근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30)

30 ) WTO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민간의 행위는

WTO의 규정을위반하지않는다. 따라서순수한민간기업의행위와관련하여분

쟁을 제기 할 수 있는 근거는 비위반제소 조항인데, 동 조항에 의한 제소를 위

해서는 1 ) 민간의 행위를 야기하는조치가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하며, 2 ) 그

조치가 회원국간 합의된 관세양허에 따라 설정된 경쟁여건을 변화시켜야 하고,

3 ) 관세양허협상당시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으로예견될 수 없었어야 하는 3가

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위의 사건에서WTO 패널은 미국의 제소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못하였다고판정하였다. 자세

한 내용은 이호생(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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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무역당국이고려하는중요한사항들은정부조치가관여되어있는

지, 수직적 거래제한이 외국사업자와국내사업자에게차별적으로적용

되고 있는지, 외국사업자가경쟁의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지, 수직

적 거래제한이통제되어무역이증대하고이로부터발생할수 있는무

역이익을경쟁당국이 과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러한 결론은 수직적 제한거래가 경우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쟁촉

진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동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해결점을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기업결합은 해당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를높여 독과점적 시장구조

를 초래할수 있고합병된기업의시장지배력이강화되어가격인상, 담

합, 또는 진입제한등 시장지배력이남용될 소지가 있음으로경쟁당국

의 규제대상이된다. 기업결합에대한 규제는 실제로 결합이 이루어진

후보다 그 전에 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

후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결합 이전에 신고를 받아 특정 심사기준

에 의거하여 경쟁에 해로운 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미국에서는일정한 요건에해당하는기업결합의경우 사전통보의

무가 있으나영국에서는모든 결합에대해자발적사전통보원칙을도

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의무로 나누어진다.33)

32)

31)

31 ) OECD. 1999e. 

32 ) OECD. 1988. pp. 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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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따라 국경간 기업결합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국경간 결합의 경우 또는 국내기업간 결합이 타국의 수출입 환

경에큰 영향을미쳐역외적용이법적으로가능한타국의경쟁법관할

권에속하게될 때에도여러관련국가들에대해 사전 통보 의무가생

기고 여러 국가들에게심사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

한다. 더욱이 각국의 경쟁당국은 상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들

이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각국의 법체계나 전통의 차이, 그리고

심의기준의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경쟁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심의 기준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하나는 ‘시장지배력(dominant position) 이 발생하

거나 강화’되는 것이고또 하나는 ‘경쟁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이다.

어떤 나라들은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적용하기도한다.

한편, 기업결합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는데도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업결합에 의해 소비자의 후생( consumer surplus)이

감소할 때 그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소비자후생 방식이고, 다른 하나

는 소비자에미치는영향과생산자의후생( producer surplus) 모두를

고려하여총 경제적후생이감소할경우에만결합을허용하지않는총

후생 방식이 있다. 이는 즉 기업결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것이다.

그러나상이한결정이내려지는또 하나의중요한이유는각국은자

국의 이익만을고려하기때문이다. 해당 기업결합에따른 경제적 이익

36)

35)

34)

33 ) 이기수. 1997. pp. 95 -96. 

34 ) 시장지배력이란하나의 기업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발생하는 시

장지배력을포함한다.

35 ) OECD. 1999f. pp. 1 - 2

36 ) 위의 글, pp.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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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련국가들에게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특정 국가가 대부분의이득

을 향유하게된다거나기업결합이통상에영향을미쳐어느한 국가의

무역수지에부정적으로작용할경우, 각국의경쟁당국은기업결합에대

한 심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각국의 상

이한기업결합심의제도는시장접근의측면에서문제가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외국기업의 진입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국내기업간 이루어진

결합에대해서는매우 관대한반면 공익(고용, 문화, 등의 측면에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국가경쟁력제고의 이유를 들어 외국기업이기업결

합을 통해 국내로진입하는것에대해서는매우까다로운심사를적용

하는 경우가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업결합에대한 심사는시장

접근을 저해하는규제로 이용될 수 있고 상이한 심사결과는 통상마찰

로도 비화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보잉–맥도넬더글러스( Boeing-

McDonnell Douglas ) 사건에서극명하게드러난다.

물론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가 투명하고 국내외인에게차별 없이 이

루어진다면이로 인한 시장접근문제는 일어나지않을 것이다. 시장접

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반경쟁적인이유 때문에 결합이 허

용되지 않았다면이는 어느 특정 기업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할지언정

전반적으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기업결합이 원칙적으로 시장접근을 저해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오히

려 경우에 따라 국경간 기업결합은 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심의제도와 그 기준 및 운영에 회

원국간 차이가 있고 기업결합에 따른 실익이 관련국간에똑같이 배분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각국의 기업결합과관련하여사전에 국

제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에게도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38)

37)

37) 위의 글, p. 3.

38 ) 위의 글,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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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심의제도, 통보제도등이 수렴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를위

해 OECD는 비구속적이며아직은 권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표준화된 기업결합 통보양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에 대한 논

의를 활성화하고있다.

<사례> 보잉–맥도넬더글러스합병

보잉(B o e i ng )사는 맥도넬 더글러스( McDonnell Douglas, 이하

MD)사를 인수·합병하였으며, 합병된 회사의 자산가치는400억 달러

에 이른다. 미연방무역위원회는 보잉사의MD사의 인수·합병이 민군

수용항공기시장경쟁을저해하거나독점을가져오지않는다라고발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하였다.

EU은 전세계 항공기 제작 3개사 중 2개사인 미국의 보잉사와MD

사가합병하겠다고선언하자유럽의컨소시엄항공기제작사인에어버

스사를 지키기 위해 이번 합병이 경쟁 제한적이라며문제를 삼았었다.

또한 유럽연합 독점금지조사위원회는미연방무역위원회( FTC)가 보잉

사의 MD사 합병승인을 유보하도록EU 집행위원회에권고하였다. EU

측은 양사의 합병이 보잉사의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EU측은 최악의 경우 보잉사에대해

총매출의10%에 해당하는벌금을부과하거나유럽에서사실상공동사

업을 하지 못하도록막을 준비를 하였었다.

한편 보잉사와MD사가 합병을 한 1997년도 전세계 상용항공기시

장의 시장점유율은보잉사가64%, 에어버스사가33%, MD사가 3%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측은 이미 MD사가 경쟁력을 상실한 만

39)

39)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 t tp : // b i z . y a h o o . c om/

prnews /971025를 참조.



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밝혔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미국기업간의합병이라도 유럽연합 회원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합병심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는 미국이 미국 수요자들에게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에관해 비록

그것이 미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미국의 경쟁법을 적용해

온 지금까지의미국의 논리를 유럽연합측에서역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미국 내 3개 항공사(델타, 컨티넨탈,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20년간의 독점 공급 계약을 폐기하겠다는 보

잉사의 타협안을수용, 보잉사와MD사의 합병안을수용하였다.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카르텔은시장에서경쟁자들이시장통제를목적으로가격, 판매지역,

생산량, 판매고객의 분할 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각국의 시

장이 통합되어 감에 따라 외국의 소비자와기업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국제적차원의카르텔이늘어가고있다. 앞으로이러한추세는더욱가

속화될 것이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처벌,

금지하기위한 노력이 요구되고있다.

국제카르텔에대해서 각국의 이해관계 내지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이

어떻게대립될수 있는지를보여주는사례로제지원료(Wood Pulp) 사

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국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이 수출조합

(export association)을 통해 유럽공동체( E u ropean Union) 시장에

제지원료를판매한사건이다. 이 때 미국은자국의수출을촉진하기위

하여 웹–포메레네 법(Webb -Pomerene Act)을 제정하였었고, 이 사

건 이전에수출조합에참여하였던미국 회사는이 법에 의해 미국경

46 무역과경쟁정책에관한 OECD 논의와한국경제에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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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법의적용이면제되어있었다. 그러나EU 측은이 수출조합구성

원들이역내시장의경쟁을왜곡하는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 1973년

이래로제지원료산업에서지속된세계적인카르텔과기업간의경쟁을

제한했던 역내시장에서의 공동의 판매망을 사용, 가격에 민감한 정보

의 교환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EU는 수출 조

합원들의 반경쟁적 행위가 EU역내 시장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유

럽공동체법을적용하여국제 카르텔의폐해에 대처했다.

1 9 9 8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경성 카르텔에 대한 효과적 조치

에 관한 이사회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 i n 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s) ’는 국제카르텔등에 보

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안

의 대상이되는경성카르텔은‘가격고정, 입찰담합, 생산량제한·배분,

고객·공급자·지역또는거래분야의배분에의한시장분할등을위한

경쟁자들간의반경쟁적합의, 공동행위또는 협약’을 말한다.

회원국은자국의경쟁법이이러한경성카르텔을효과적으로저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 그러나비용을 낮추거나 산출량을늘이는

효율의 실현과 관련된 행위, 또는 각국 경쟁법의적용범위에서직·간

접적으로 제외되어 있거나 경쟁법에따라 승인된 행위는 경성 카르텔

의 범주에 포함되지않는다. 이러한경성 카르텔의적용제외나승인에

있어서 각국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기적 검토를 통해 그 필요

성 및 소기의정책목표달성에필요한정도를넘어서는지의여부를평

가해야 한다.42)

41)

40)

40 ) George A. Bermann., Roger J. Goebel., William J. Davey. and Eleanor M.

Fox. 1993. pp. 692 - 698.

41 ) 김상권. 1997. p. 38.

42 ) 신광식 외. 1997. p. 17. OECD. 1998e. p. 3.



48 무역과경쟁정책에관한 OECD 논의와한국경제에대한 시사점

또한 각국은 외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경성 카르텔의조사·처벌을 위해 국제적으로협력한다. 다만, 협조

의 제공이 자국의 법률이나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거부하거나협조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도 위와 같은 OECD의 논의에 발맞추어개별법에근거한 카르

텔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1999년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였

다. 이 법에 의하여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주류판매의 공급구역제

한 등 19개 법률에 근거한 22개 카르텔제도가정비되었다. 또한 중소

기업제품에대한단체수의계약제도를개선하여258개 품목을3년에걸

쳐 매년 20%씩 축소하게 되었다.45)

44)

43)

43 ) 위의 글, p. 3.

44 ) 법률 제5815호.(1999. 2. 5 공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정비에 관한 법률」.

45 ) 공정거래위원회. 19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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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그 동안 OECD의 무역과경쟁공동작업반의회의내용을소

개하고 중요한 논의과제로 부각되었던 문제들을 이슈별로 사례분석과

함께 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입증이되었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무역구제조

치는경쟁정책과는다른목적으로제정되고운영되는것이며WTO 반

덤핑위원회를 통해 타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이 협정의 틀 밖에서 다

른 목적을가지고추진되는경쟁정책측면에서다룰수는없다는입장

이다. 특히, WTO는 경쟁규범을논하기에부적절한장이라고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이제까지일본, 홍콩 등과 보조를맞추어경쟁

정책을 WTO 뉴라운드 신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WTO의 모든 협정을 경쟁정책 측면에서재검토하여야한다는

주장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면에서는 한국에서도1990년대 이후 반덤핑 조치가 통상보

호조치의 최대수단으로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더욱 커질

것이라는의견이조심스럽게제기되고있다. 무역위원회에서분석한자

료에 의하면 한국의 덤핑제소건수는세계전체 덤핑제소 건수(1987∼

98년 기간 기준)의 2.4%인 57건( 11위 제소국; 수출규모의약 2.4%)

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제소건수는6.4%인 152건( 3

위 피제소국)으로아직까지는우리기업들이해외수출시장에서받는불

이익이 국내의 통상보호조치로서의 이익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한국은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기한

동안에 예상되는 실익을 추정하여, 이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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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간 의견을 조율해야할 것이다.

수직적 제한거래에대한 이론적 결론은 경우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

쟁촉진적일수 있다는 것이다. 수직적 제한거래와관련된 시장접근문

제 또한 미국과 일본간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는데 미국은 경쟁정

책상 문제가없는수직적제한거래도시장접근의측면에서만분석하여

문제를 삼는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유통구조(전문판매대리점체제)

그리고 제조회사와 부품회사들간의 수직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흡사해 보이는 한국에서도비슷한 문제들이일어날 가능성이크다. 이

에 대비하여 경쟁촉진적인수직적 거래관행과 반경쟁적인 수직거래들

을 유형화하여구분하고경쟁촉진적인경우전반적인시장접근문제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논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 내에서비교적폭넓은공감대가형성된부분은국제카르텔과

기업결합심의에 대한 부분이다. 회원국들은 가격담합 또는 물량을 조

정하는경성카르텔류에속하는국제카르텔은경쟁법·정책의측면에서

보았을때 당연위법( per se illegal)에 해당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다.

또한 여러 회원국의 관할권에 해당되는 국경간 기업결합의 경우 여러

관할건에 사전통보, 동시에 여러 관할권에서 시행되는 심의과정과 상

이한 결정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인식에 따라 사전통

보 양식의 표준화와 관련 당국들과의 사전조율,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한국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으

로 국내 대규모 기업간 결합, 또는 기업인수를 통하여 유입되는 외국

인투자가급증하고 있어 위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규범화와관련하여 우리나라는WTO차원에서 경쟁규범의 다자

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에대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의 폐해가자연스럽게부각될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미국 등



에 의한 경쟁법의역외적용을회피할수 있는전략적이점을기대하여

뉴라운드신의제에포함하는것을 지지하여왔다. 특히, 양자협정은양

자간 경쟁법의 차이, 집행능력, 협상능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과무역마찰이심한국가들은미국이경쟁정책에대한 양자협정을

통해무역에서의이익을관철시키는등 일방적으로남용될수 있는한

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다자간 규범제정을지지하였다.

그러나현재의논의동향으로볼 때 경쟁정책국제규범이WTO 뉴라

운드에신의제로채택될 가능성은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규

범에대한미국과일본 및 EU의 견해차이는WTO에서와마찬가지로

OECD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어 OECD 내에서도 국제규범에

대한 합의점을도출하기는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국제규범이제정된다하더라도최소한의핵심원칙에대한협정

과 적극적 예양을 인정하되 개별 민간기업 관련 사건은 분쟁해결기구

에 제소할수 없는형태가되기 쉽다. 더구나양자협정, 지역협정등이

국제규범과보완적임이보편적으로인정되고있으며, 국제규범이 제정

되더라도 향후 미국은 적극적 예양 내지는 MLAT에 기반한 양자협정

체결에주력할것임을예상할수 있다. 미국은현재 20개국과MLAT을

체결하였으며‘ International Antitrust Assistance Act (1994) ’에 의해

미법무부와공정거래위원회( FTC)는 경쟁법에특화된MLAT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한국은다자협정에의해경쟁정책이국제적으로규범화가된

다하더라도 양자협정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실제로 OECD

에서의 논의 초점은 공동작업반 초기의 수직적 거래제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분석 등으로부터 국내 경쟁법과

집행 절차상외국기업이누릴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예양에 기반한양

자협정에대한 긍정적요인, 양자협정에대한 WTO 원칙적용문제 등

VI. 한국경제에대한 시사점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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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겨가고있다. 아직 경쟁정책과관련된 양자협정을체결하지않

고 있는한국이이에대비하기위해서는양자협정에대한 심층적인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

과 제도의투명성 및 집행(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평가가 부

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합리적으로정

비하고한국의특이한점을 체계적으로설명할수 있는논리를개발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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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OECD Issues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 

Mikyung Yun·Jongkeun Kim·Yongsook Na

The OECD has pronounced competition policy to be an important

trade issue of the 1990s and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working

g roup, has been a forerunner in providing a forum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his re p o r t

examines salient aspects of the discussion–multilateral agre e m e n t

and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respect to

competition policy, effects of anti - dumping measures, vertical

restraints, mergers, and international cartels on market access–that

took place in the OECD and elicits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makers. 

The repor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real world examples to help

explain the conceptual issue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focus of

the OECD discussion has shifted from particular anti- c o m p e t i t i v e

issues such as vertical restraint or anti - dumping to rights of firm s

under local competition laws, the merits of bilateral agreements, and

application of WTO principles such as transparency and non-

discrimination to bilateral agreements. This leads the authors to



predict that whether a multilateral agreement is concluded or not in

the new round of the WTO, pressure from developed countries to

conclude bilateral agreements will take on a greate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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